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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3 부

결         정

사       건 2026도59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피  고  인 박덕만 (6*****-*******), 회사경영인

주거  구리시 ○○○○ ○○, ○○
등록기준지  서울 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

상  고  인 검사
변  호  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
담당변호사 김○진, 김○영, 송○윤, 정○삭
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. 12. 18. 선고 2024노1799 판결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본다. 
 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
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.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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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
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
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6. 3. 20.

재판장 대법관 노 ○ 필

주  심 대법관 이 ○ 구

대법관 오 ○ 준

대법관 이 ○ 연


